
총칙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79조 ~ 제82조

휴게시설11

※ 예외 : 갱내 등 작업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갖출 수 없는 경우

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

있는 휴게시설을 구비

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

설치
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

√  휴게시설

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

√  휴식시간

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(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는 30분 

이상,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 중 제공)

√  공동휴게시설

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

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하는 경우

√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

6㎡ (공동휴게시설의 경우 6㎡ x 사업장 개수),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.1m 이상

√  근로자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

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㎡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,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

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

(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1의2)

2024-교육혁신실-83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휴게시설 등



√  위치(아래 각 사항 모두 적용)

√ 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대상

- �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(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

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%를 넘지 않는 곳에 설치)

- �유해위험 장소(화재·폭발 등의 위험 장소, 유해물질 취급 장소,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 발산 

장소, 소음 노출 장소 등)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

- �적정한 온도(18℃~28℃)와 습도(50%~55%)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및 습도조절 기능 구비

- �적정한 밝기(100lux~200lux)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구비하고, 창문 등을 통해 

환기가 가능해야 함

- �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수 있는 물 또는 식수설비 구비

- �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

- �휴게시설의 청소·관리 등의 담당자를 지정(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 담당자 지정)

- �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

-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)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
-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

- �상시근로자수(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)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

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

* �전화상담원, 돌봄서비스 종사원, 텔레마케터, 배달원,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, 아파트 경비원, 건물경비원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SHA GUIDE 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(H-178-2022)」 참고

세척시설22
근로자가 환경미화 업무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,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척시설 

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등을 갖춘다.

해당 업무

√  환경미화 업무

√  �음식물 쓰레기·분뇨 등  

오물의 수거·처리 업무

√  �폐기물·재활용품의 선별·처리 업무

√  �그 밖에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

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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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척시설
√  세면·목욕시설

√  탈의·세탁시설
√  필요한 용품과 용구

세안설비 등의 설치방법

√  세안설비 등

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 등을 말함

√  긴급샤워기

긴급시 몸 전체를 세착하는 목적으로 설계·설치된 샤워꼭지와 조작밸브로 구성된 설비

√  세안설비

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기구

- �강산·강염기 취급하는 곳은 바로 옆, 그 외 물질이나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 도달할 

수 있는 곳에 설치

- �동파 방지 설비를 설치하며, 세척용수 온도가 40℃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

- �잘 보이는 곳에 설치 안내표지판 부착

- �비상 시 접근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됨

긴급샤워기 설치 예 세안설비 설치 예 긴급샤워기과 세안설비 결합 예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SHA GUIDE 「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(D-44-2016)」 참조

조작밸브

조작밸브

40cm (16")이내에 
방해물 설치 불가

85 - 115cm 
(33"-45")

210 - 240cm 
(82"-96")

150cm 
(60")

60cm 
(24")

바닥

210 - 240cm 
(82"-96")

50cm 
(20")

최대
170cm 
(69")

85 - 115cm 
(33"-45")

15cm 
(6")

벽으로부터 최소거리

150cm 
(60"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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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eck!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척시설 등

√  석면

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연결 또는 

인접한 장소
494조

평상복 탈의실, 샤워실, 작업복 탈의실 

등의 위생설비 설치

√  금지유해물질

시험·연구·검사용으로 금지유해물질을 

제조·사용하는 실험실 등 
508조

응급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

세척시설과 세안시설 설치

√  온도·습도

작업복이 심하게 젖게되는 작업장 508조
탈의실, 목욕시설, 세탁시설, 작업복 

건조 시설을 설치

√  관리대상유해물질

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448조 세면·목욕·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

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작업 599조 세면·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설치

분진작업 615조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 설치

451조
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

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

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

세면·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설치

√  허가대상유해물질

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·사용하는 

작업장
464조

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

탈의실, 목욕실, 작업복 탈의실 설치

465조
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

세척시설과 세안설비 설치

√  기타

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·사용하는 

작업장
589조

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

세면·목욕·세탁 및 건조 시설 설치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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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자의 비치 

수면장소 설치

22

33

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, 작업 중 기회가 있을 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둔다.

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, 남녀를 각각 구분하여 수면을 취할 

수 있는 장소를 설치한다.

수면장소에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고 청소, 세탁,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

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

야간 작업

√  �하루 근무 중 장시간을 서있거나 걸어다니면서 하는 작업 또는 하루 1시간 이상 

지속적으로 서있거나 총 4시간 이상 서있는 작업.

- �서있는 자세로 작업 중 움직임이 제한되어 고정적으로 서있거나 자세변경이 불가능한 

경우에 건강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

- �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 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

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
 - �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

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근골격계질환 요통, 다리, 발의 통증 및 근육피로 등

순환기계질환 부종, 하지정맥류 등

인산부 조산, 저체중아 출산, 자연유산 등
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)

구급용구44
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근로자에게 구급용구 장소와 사용법을 알림

붕대재료, 탈지면, 핀셋, 반창고

외상용 소독약 

지혈대, 부목 및 들것

화상약(고열물체 취급 또는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만 해당)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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